
풍수해보험 참고자료

□ 풍수해보험 가입대상

○ 가입대상은 주택, 소상공인의 상가·공장, 온실임

-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,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

명기되어 있어야 함.

※ 공동주택 중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서 화재보험 가입

시 풍수재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풍수재특약 가입여부를 관리사무소에

확인하도록 안내. 단, 정액보상형 주택 상품에 가입은 가능하나, 단순 유리창

파손 등 소파(小破) 기준에 미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음

- 소상공인은 “중소기업기본법”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

이 기준에 의하면,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

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,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

기준이 있으므로,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‘소상공인 확인

체크리스트’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

-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, 농작물에 대한

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

할 수 있음. ※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

□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방법

○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

됨.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자동 삭감됨

-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,000원이면, 정부 지원료 52,500원을 제외

하고 47,500원을 납부하도록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음

※ 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불필요함



□ 풍수해보험 가입방법

○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

- 보험사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>보험사소개를

클릭하면 보험사 전화번호와 인터넷 가입 링크가 안내되어 있음

-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, 5개 보험사의 전화번호 안내

- 시 ․ 구 재난관리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가입문의 가능

<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>

DB손해보험 02-2100-5103, 현대해상화재보험 02-2100-5104,

삼성화재해상보험 02-2100-5105, KB손해보험 02-2100-5106,

NH농협손해보험 02-2100-5107

※ 지자체를 통한 주택 단체가입 주요대상은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
계층),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재난취약지구 거주자 등임

□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

풍수해보험(주택 면적 80㎡, 90%보상 기준)

구 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

근거법령
⢠풍수해보험법 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

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
등에 관한 규정

특 징
⢠보험목적물 소유자 대상 보상
※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⢠(전･반･소파) 소유자 대상 지원
⢠(침수) 거주자 대상 지원(세입자 가능)
※ 가구별 최대 5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

지원대상
⢠풍수해보험 가입자*

* 주택, 온실, 상가‧공장(소상공인)
⢠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
※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음

지급기준
⢠보상유형(정액, 실손, 면적) 등에 따라
보험금 차등 지급(보험사→가입자)

⢠피해유형(전파, 침수 등)에 따라 동일
금액 지원(정부･지자체→국민)

국민부담 ⢠총 보험료의 8~47.5% ⢠해당 없음

지원구분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

피

해

유

형

전파 ⢠7,200만원 ⢠720만원 ⢠1,600만원 -

전반파 ⢠5,040만원 ⢠504만원 - -

반파 ⢠3,600만원 ⢠360만원 ⢠800만원 -

소파 ⢠1,800만원 ⢠180만원 ⢠200만원(지진만 해당) -

침수 ⢠ 535만원 ⢠535만원 ⢠200만원(실 거주 시) ⢠200만원



참고1 풍수해보험 제도 개요

□ 개 요

○ (추진목적)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

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

※ ‘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, 풍수해보험 시범사업, ’08년 전국사업 확대

○ (근거법령) 풍수해보험법

○ (대상재해)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
○ (보험목적물)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, 상가·공장(소상공인)

구 분 세 부 대 상

주 택
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하는용도의건축물
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

온 실
농식품부가고시한‘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’및‘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’

중 농·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

상가·공장
「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」제2조에해당하는소상공인의
건물, 시설 및 집기비품, 기계, 재고자산 등

○ (보험료지원) 총 보험료의 52.5～92%(지자체 최대 지원 시)

※일반52.5%, 차상위계층75%, 기초생활수급자86.2%,소상공인59%기본지원

○ (사업관장/운영) 행정안전부/ 5개 보험사업자(☏ 02-2100-5103~7)

※ DB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, KB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

○ (보험기간)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(2년, 3년)도 가능

□ 보험상품 종류

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

주택‧온실 풍수해보험(Ⅰ) 주택·온실 개별·단체 (일 반) 52.5~92%

(차 상 위) 75~92%

(기초수급)86.25~92%

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(Ⅱ) 주 택 단 체

실손비례보상주택풍수해보험(Ⅲ) 주 택 개별·단체

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(Ⅴ) 온 실 개 별

실손보상소상공인풍수해보험(Ⅵ) 상가·공장 개별·단체 59%(국비 50%, 지방비 9%)



참고2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(예시)

(단위 : 원, %)

구 분 보 험 료(전국평균) 보험금(최대) 비고

주 택

일 반
(소유자)

총 액 61,200

72,000,000*

▸단독주택(80㎡ 기준)

▸보험가입금액

8천만원

▸90% 보장 상품

* 전파 7,200만원

전반파 5,040만원

반파 3,600만원

소파 1,800만원

침수 535만원

정부지원
(국43.5/지9)

32,100 (52.5)

자 부 담 29,100 (47.5)

일 반
(세입자)

총 액 22,100

7,200,000정부지원
(국43.5/지9)

11,600 (52.5)

자 부 담 10,500 (47.5)

차상위

계 층
(세입자)

총 액 22,100

7,200,000
정부지원
(국59.25/지15.75)

16,500 (75.0)

자 부 담 5,600 (25.0)

기 초

생 활
수급자

(세입자)

총 액 22,100

7,200,000
정부지원
(국67.13/지19.13)

19,000 (86.3)

자 부 담 3,100 (13.7)

온 실

총 액 347,900

9,640,000
▸철재파이프 하우스

(1,000㎡ 기준)

정부지원
(국43.5/지9)

182,600 (52.5)

자 부 담 165,300 (47.5)

소상공인

상 가
(소유자)

총 액 127,500

100,000,000

▸상가건물 1억원

▸재고자산 5천만원

정부지원
(국50/지9)

75,300 (59.0)

자 부 담 52,200 (41.0)

상 가

(세입자)

총 액 70,300

50,000,000정부지원
(국50/지9)

41,500 (59.0)

자 부 담 28,800 (41.0)

공 장

(소유자)

총 액 162,700

150,000,000

▸공장건물 1.5억원

▸재고자산 5천만원

정부지원
(국50/지9)

96,000 (59.0)

자 부 담 66,700 (41.0)

공 장

(세입자)

총 액 56,600

50,000,000정부지원
(국50/지9)

33,400 (59.0)

자 부 담 23,200 (41.0)

※ 보험가입 금액, 면적,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


